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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

하는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

사항을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

능을 포괄하도록 함(안 제15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




